
처  분  서

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

1  청렴의무 위반

◦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제13조에 따르면 공직자는

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·차량·선박·항공기·

건물·토지·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·수익하거나

제3자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

되어 있는데도,

-□□□□부서 ◌◌◌은 「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」제2조
제2호다목에 따라 국립학교의 교직원인 공직자에 해당

하는 사람으로 우리대학 물품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

△△△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사례금 10만원을 받은 후

반환한 사실이 있음

◦경징계

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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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국가공무원의 겸직 승인 지연에 관한 사항

◦「국가공무원법」제64조 「국가공무원복무규정」제25조에

따르면공무원은소속기관장의허가없이는공무이외에

다른직무를겸할 수없다고되어 있고공무원이 겸직을

하려면사전에신청하여반드시겸직허가를받아야함에도,

- ◇◇◇◇부서 ▽▽▽는 부동산 임대업(4곳)에 종사

하면서 사전에 겸직승인을 받지 않고 그로부터 약

9개월이 지난 후 에 겸직 승인 신청을 하는 등

지연 신청한 사실이 있음

◦통보


